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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마 병합 금   헌[2018 301, 430( )    6 ]

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 는 년 월  특별시장 역시장 특별 시장 도지사 특2019 12 27 · · · ·

별 도지사 하 역 단체장 라 한다 거  비후보  후원 지( ‘ ’ ) 

에  하고 하 역 단체장 거  비후보 에 한 라 한( ‘ ’

다  지역 원 하 원 라 한다 거  비후보), ( ‘ ’ ) 

 후원 지 에  하고 는 하 원 거  비후보( ‘

에 한 라 한다 금  항에 한 심 청 사건에’ ) ,

역 단체장 거  비후보 에 한  청 들 평등  해하여 1. 

헌 에 지만  시한 로 가 개 할 까지  계  ,  2021. 12. 31.

용한다는 결  고하고, 헌 합[ ]

원 거  비후보 에 한 에 하여는 재 들  견  2. 

용 견 기각 견 로 나뉘어 헌 과 헌 재 에  한 용 견5 , 4

 한 수 에 지 못하여 기각하 다 기각6 . [ ] 

 결 에는 후원  통한 금  달  허용하는 통령 거  비후보「

나 원 거  비후보  달리 역 단체장 거  비후보 에게 

 허하는 것에는 합리  가 므로 역 단체장 거  비후보

에 한  청 들  평등  해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  재  1」

 견  다. 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19. 12. 27.

헌 재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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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는 실시   동시지 거에  경 도지사 후2018. 6. 13. 7○ �

보  마하  하여 비후보  등 한 사람 고 청  는 청  , � �

 후원   경우 에 후원하고  하는 사람 다. 

그런   에  역 단체   거  비후보  후원   6

지  하고 지 않아 청   한 후원  할  없게 , �

 청 들   항  신들  본  해한다고 주 하 , 

헌 원심  청 하 다2018. 3. 22. .

실시   동시지 거에 청  는 주 역시  후2018. 6. 13. 7○ �

보 청  는 주 산  지 원 후보 청  는 , , , , , � � � � �

주  지 원 후보 청  는 주  지 원 후, , � �

보  각 마하  하여 비후보  등 한 사람들 고 청  는 주 , �

동 에 거주하는 주민   비후보 들  후원   경우 에 후원하

고  하는 사람 다. 

그런   는 역 단체   거  비후보      6

지역 원 거  비후보  후원 지  하고 지 않아 들 

비후보 들  한 후원  할  없게  청 들   , 

항  신들  본  해한다고 주 하 헌 원심  , 2018. 4. 24. 

청 하 다. 

심판대상

 사건 심 상  역 단체 거  비후보  후원 지 에  ○ 

하고 원 거  비후보  후원 지 에  하고 , 

는   개  것  가 청(2010. 1. 25. 9975 ) 6 6

들  본  해하는지 여 다.

심판대상조항[ ]

정치자금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(2010. 1. 25. 9975 )

제 조 후원회 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하 후원회 정권자 라 한6 ( ) ( “ ”

다 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정하여 둘 수 있다) .

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이하 방자치단체장후보자 라 한다6. ( “ ”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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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주문

  개  것    특별1. (2010. 1. 25. 9975 ) 6 6 ‘

시 역시 특별 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거  비후보 에 한 · · · ’․

 헌 에 합 지 아니한다  항   시한  . 2021. 12. 31.

가 개 할 지 계  다.

  개  것    2. (2010. 1. 25. 9975 ) 6 6 ‘

 지역 원 거  비후보 에 한 에 한 심 청   ’

각한다.

이유의 요

역 단체 거  비후보 에 한  헌 합 ( )

러진  원 거  체 지역  후보  평균 거2016. 4. 13. 20○ 

비 한액  억 천 만 원 고 평균 거비 지 액  억 천 만 1 7 8 , 1 1 988

원 다  러진  동시지 거  역 단체  후보. 2018. 6. 13. 7

 평균 거비 한액  억 천 만 원 고 평균 거비 지 액  14 1 7 , 

억 천 만 원 다 후원  한도  보 라도 원 원 거 7 6 4 . , 

후보   비후보 는 각각 억 천만 원   동시지 거 거1 5 , 7

비 한액  고 해 볼 역 단체  거 후보  후원 가 하여 , 

할  는 액  평균 억  만 원 다   항 7 8 50 ( 12 1

참  같  거비 한액  실  지 액 후원  한도 등  고). , 

해 볼 역 단체 거  경우 원 거보다 지 하는 거비  , 

규 가 크고 후원  통해 거  마 할 필  역시 매우 크다 그럼, . 

에도 통 거  비후보  원 거  비후보 는 후보  등

하  라도 후원  하여 후원  함  향후 거에 비

하는 것  가능한 에 역 단체 거  경우 후보 가 후원  

할  는 간  과  미만  한 고 다20 . 

당 나 신생 당 무  비후보  경우에는 거비  보  , ○ 

 어 운 경우가 많  실  고 할  동시지 거  시 도지( 7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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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거  거비  보  액 천 원  당 천 원41,245,373 19,763,384 , ○○

당 천 원 당 천 원 당 천 원 무16,326,270 , 3,408,758 , 1,401,378 , □□ ◇◇ ◈◈

 천 원 후원  도  하여 거  마 할 필  345,583 ) 

욱 실하고 들  후원  도  하는 것  한하는 것  다양한 신진 , 

 진  막고 운 경쟁  통한   가 막  우 가 

다. 

후원 도 체가 역 단체  직무 행  염결  해하는 것  볼 ○ 

는 없고 역 단체  직무 행  염결  후원 도가  향, 

 당하게 행사하는 통  악  지  차단하  한  

규  후원  후원 에 할  는 액  한 규 후원, ( 11 ), 

 체  에 한 규  내지 상 후원( 14 18 ), 

에 한 규  한 경우  처 규  항 항( 45 1 , 2 , 46 , 51

등  통한 후원  도  한 운  보   다) . 

그동안  여러 차  개 어 후원 지  가 지  ○ 

어 에도 하고 원 거  비후보   그 비후보 에, 

게 후원  하고  하는  역 단체 거  비후보   들 

비후보 에게 후원  하고  하는  계 하여 달리 취 하는 것 , 

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재량   남 하거나 한계  탈한 것

다. 

그 다   항  역 단체 거  비후보 에 한  청  ○ 

 평등  해하여 헌 에 지만  항에 하여 단, , , , � � � �

헌결  하여 당  그  상실시킬 경우 지 단체   거  

후보  역시 후원  지 할  는 근거규  없어지게 어  공 상

태가 생하는  등에 비 어  시한  가 개 할 2021. 12. 31.

지  계  하  하는 내  헌 합 결  하  한다.

원 거  비후보 에 한  각 ( )

재  남 재  애 재  재  미  각 견1. , , , 

원  통 원과는 그 지 나 격 능 동, , , , 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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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할 등에  본질  다 다 원  동 는 해당 . 

 지역 사무에 한 고 그 행하는 동  질과 양에  원과 , 

원 사 에는 근본  차 가 그에 하여  필, 

 하는 도나  양에 도 격한 차 가  에 없다 그리. 

고 러한 차  후원    는   하여 에 어느 

도 할 것 가 하는 문   그에 한 규  도  내  가 결

할 가  책에 한 사항  재량 내지  가 

는 역 다. 

원 거  비후보 는 거비  에  필  크○ 

지 않고 거비  에 도 원 거  경우 비후보  , 

거운동  할  는 간 역시 통 거나 원 거에 비하여 비  

단 여  상  거비  게 든다 또한 원 거  비. 

후보  경우 원 거뿐만 아니라 역 단체 거  각 비후보

 달리 상  매우  거  하여 그 거  내  주민과 훨씬 

빈  하고 한 계  맺고  가능  크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. 

과  하  직무  행하여야 하는 원  지 에 비 어보  

거과 에  미리 비후보 나 후보 에 한 가  후원  통해 당  

후  향  행사하고  하는 사람들  근 내지 그 근 등  

한  상 므  후원  통한   한할 필 가 다. 

 같  여러 가지 사  고 해 볼 후원  통한  달  , ○ 

허 하는 통 거  비후보 나 원 거  비후보  달리 

원 거  비후보 에게  허하는 것에는 합리  가 

고  고 재량   남 하거나 한계  탈한 것 라고 보 는 , 

어 다. 

라   항  원 거  비후보 에 한  청  ○ 

 평등  해하지 않는다, , , , , , , .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재  태 재  애 재  진 재  재  문  2. , , , , 

견

원 거  경우에도 거  해 거사무  탁  납, , 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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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거 보 비  지  등  한 거  필 한 것  마찬가지 다. 

그런  원 거  경우 거 해당 거가 가지는  , 

 등에 비 어 앙당  지원 는 거지원  규 가 한  

에 없고 욱  비후보  거비  보 상에 포함 지도 않는다 그, . 

럼에도 원 거  후보 에 하여 후원  할  는 

 원천  쇄하고 는 것  지나 게 가 하다고 할 것 다. 

당 나 신생 당 무  비후보  경우에는 후원  도  하, ○ 

여 거  마 할 필  욱 실하고 들  후원  도  하, 

는 것  한하는 것  다양한 신진  진  막고 운 경쟁  

통한   가 막  우 가  원 거  경우에도 마

찬가지라 할 것 다. 

원  주민  개별 질  그리고 다양한 사  해 계  통·○ 

합하고  사  하는 역할  하므 그 거에 어 그 후보 에, 

게 후원  지 할  도  하는 것   후원 도    철

학  에 합할 것 다 또한 원  직무 행과 한 염결. 

 보는 후원 도가  향  당하게 행사하는 통  악  

지  차단하  한  규  등  보   다. 

 같  사  합해 볼 그동안  여러 차  개 어 후, ○ 

원 지  가 지  어 에도 하고 원 거, 

 비후보   그 비후보 에게 후원  하고  하는  

원 거  비후보   들 비후보 에게 후원  하고  하는 

 계 하여 달리 취 하는 것 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재량  , 

 남 하거나 한계  탈한 것 다. 

라   항  원 거  비후보 에 한  청  ○ 

 평등  해한다, , , , , , , .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관 이

선애의 반대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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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 단체  주민  복리에 한 사무  집행  그 지 , ○ 

격  능에  통 원과는 본질  차 가 다 그 직무 행상 , . 

필 한 도 개  거비  에는  가 또는 지 단체  산

 책 어 지역 주민들과 가 운 에    하는 지, 

에 므  집행  염결  보할 필 가 다  같  역. 

단체  통 원과는 그 지 나 격 능 동  , , , , 

역할 등에  본질  다 므 후원  통하여  지원해  필, 

 역시 각 거별 비후보 마다 다   다.

역 단체  지역 주민들과   하  직무  행하여야 하는 지○ 

에 비 어 보  거과 에  미리 비후보 에 한 가  후원  통

해 당  후  향  행사하고  하는 사람들  근  상 므  

후원  통한   어느 도 한할 필 가 다. 

공직 거  사 거운동 지   비후보  거운동  허 하○ 

도 비  많  들지 않는 한 거운동에 한 하고 다 러한 우, . 

리나라 거 도상 역 단체 거  비후보 는 비후보  간 동안

 거운동보다 후보  거운동  루어지는 간에 거비   , 

할 것  상할  다 역 단체 거  비후보 는 역 단. 

체  후보  등 한 후에는 후원   가능하고 그에게 후원  , 

하고  하는 사람  후원  할  므 후원  시 가 달라질 , 

뿐 후원    가  지 는 것  아니다. 

러한 사  고 해 볼 후원  통한  달  허 하는 통, ○ 

거  비후보 나 원 거  비후보  달리 역 단체 거

 비후보 에게  허하는 것에는 합리  가 고  고 , 

재량   남 하거나 한계  탈한 것 라고 보 는 어 다.


